
- 1 -

보도시점 : 2024. 9. 1.(일) 11:00 이후(9. 2.(월) 조간) / 배포 : 2024. 8. 30.(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

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 1. 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ㅇ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

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 사기 의심 1,414명 수사의뢰, 사기범 8,323명 검거
- 피해액 1,919억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 대검찰청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구형해 실제 엄벌로 이어져”
 - “범정부 공조해 사기범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 지속할 것”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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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8.28)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하였다.

 ㅇ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ㅇ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3년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다.

□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23년 1월경 기 구축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 

 ㅇ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

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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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별첨)  1.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경찰청)

           3.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구형‧선고 등 엄정 대응(대검찰청)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 수사의뢰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백선영 (044-201-3606)

사무관 이석유 (044-201-3590)

주무관 이수용 (044-201-3596)

전문위원 전중훈 (044-201-3593)

담당 부서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이희찬 (02-3480-2260)

< 기소 > 형사1과 담당자 검  사 조아라 (02-3480-2905)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과  장 강태영 (02-3150-2037)

< 검거 >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담당 부서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 실거래 조사 > 시장관리처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3-663-8610)

부  장 이무성 (053-66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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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적발 

 -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1,414명 수사의뢰
 - 거래가격 거짓신고, 탈세 의심 등 지자체 3,492건, 국세청 857건, 금융위 27건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여 전세

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ㅇ 그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하였다. 

 ㅇ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24년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하였다. 

 ㅇ 특히 금년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하여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적발 실적 126% 증가)하였으며,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23.5~12, 부동산원)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자동선별 모형 개발 및 불법행위 적발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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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참고) 

구분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책 기타* 합계

인원 488 101 429 188 138 38 5 4 23 1414

비율 34.5% 7.1% 30.3% 13.3% 9.8% 2.7% 0.4% 0.3% 1.6% 100%   

 * 공인중개사 겸 대리인, 임대인 겸 건축주,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임대인 겸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겸 대리인, 중개보조원(추정), 법무사 직원 등

 ㅇ (사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

  - A(매도인)와 B(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액수로 다세대

주택 8채를 계약금없이 매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음. A는 매매계약 특약

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으며, 또한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 필수 설정 및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작성하였음. 임차인에게 

최대 전세금을 설정한 후 무능력자(B)에게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에 통보

 ㅇ (사례 2)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

  - A(매수인)는 매수 물건 결정 후 B(중개사)에게 가계약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보증금(1.3억원)으로 매매대금(1.136억원)을 지급하였음. 

이 과정에서 A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 차액(0.164억원)을 B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최초 가계약금을 돌려받았음. 실질적으로 B의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거짓신고 되었고, 중개보수 최고요율 초과 수령하는 등 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 건(15건)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에 통보

 ㅇ (사례 3)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

  - A, B(매도인)는 ‘20~’22년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하였음. C는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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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였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ㅇ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백선영 (044-201-3606)

사무관 이석유 (044-201-3590)

주무관 이수용 (044-201-3596)

전문위원 전중훈 (044-201-3593)

유관 기관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시장관리처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3-663-8610)

부  장 이무성 (053-66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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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세사기 의심거래(경찰청 수사의뢰) 주요사례

사례1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등기이전 관련 비용(취득세 등) 대납을 
미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사례2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사에게 임대보증금과 거래금액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허위신고

사례3
분양컨설팅업체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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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➊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ㅇ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 피해자 추가 및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3→5억원 이하, 2억원 내 상향 가능), 전세권 설정자 포함

➋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ㅇ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10+10년)

- 이주 시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료 지원,
②경매에서 발생한 차액(그간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지급 중 선택

➌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ㅇ ①신탁사기 피해주택, ②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③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입 사각지대 해소

➍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ㅇ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기 등록자가 피해자로 결정 시 연체
정보 삭제 및 보금자리론(HF)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➎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ㅇ 지자체장의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근거 마련
및 안전 확보 등이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 근거 신설

➏ 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

ㅇ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피해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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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경찰청 보도자료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 ’22. 7. 부터 24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 검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등 엄단 
 - 전세사기 피해금 1,918.8억 원 상당 보전 등 피해회복 적극적 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1.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참조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2차 ’23. 1. 25.∼진행 중

【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 (’22. 7. 25.∼’24. 7. 28.) 】

구분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인원(명)

합계 2,689 8,323 610

’22년(7∼12월) 387 884 85

’23년 1,600 5,480 437

’24년(1∼7월) 702 1,959 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

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 붙임 2.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주요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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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범죄집단조직 등 1,694.8억 원 ▵문서 위·변조 190.2억 원 

▵횡령 21.9억 원 ▵업무방해 1.9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9.8억 원 ▵감정평가법위반 0.2억 원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과  장 강태영 (02-3150-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 11 -

붙임 1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 무자본 갭투자 유형

① (서울청 형사기동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구속 7)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② (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구속 1)

  ※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③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 (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① (부산청 동래경찰서)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

② (인천청 계양경찰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

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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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세사기 특별단속 관련 주요 통계

□ 전세사기 검거 인원 분류

【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구속 인원>, (검거 인원 비율)) 】

합계
허위

보증·보험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감정

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8,323 2,935 1,994 1,575 1,037 578 164 40
<610>
(100%)

<318>
(35.3%)

<156>
(24.0%)

<9>
(18.9%)

<74>
(12.5%)

<33>
(6.9%)

<15>
(2.0%)

<5>
(0.5%)

【 가담 형태별 검거 인원 】

합계
(가짜)임대인
임차인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소유자

브로커 건물관리인 건축주 감정평가사

8,323 3,141 2,081 1,454 1,122 372 128 25
(100%) (37.7%) (25.0%) (17.5%) (13.5%) (4.5%) (1.5%) (0.3%)

□ 전세사기 피해자 분류 (단속기간 중 송치사건 기준)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16,314 4,102 6,152 2,585 1,341 654 226 1,254
(100%) (25.1%) (37.7%) (15.8%) (8.2%) (4.0%) (1.4%) (7.7%)

【 주택 유형별 피해자 인원 】

합계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16,314 9,772 5,061 1,337 144
(100%) (59.9%) (31.0%) (8.2%) (0.9%)

【 피해 금액별 피해자 인원 】

합계 5천만 원↓ 5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3억 원 3억 원↑

16,314 2,998 3,887 5,545 3,066 818
(100%) (18.4%) (23.8%) (34.0%) (18.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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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대검찰청 보도자료 

대검찰청,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구형‧선고 등 엄정 대응
 - 전담검사 40% 증원, 법정 최고형(징역 15년) 구형, 선고

 -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는 ‘범죄집단’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 유죄 선고

 - 부당대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등 신종 수법도 면밀히 수사하여 기소

 - 유관기관 협업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철저히 실시

□ 대검찰청은 ’22. 7.부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신종 범죄를 규명하고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는 등 전세사기 엄벌에 앞장서고 있다.

 ㅇ 검찰은 전국 60개 전체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99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 운용 현황(’23. 6. 대비 증감률)]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합 계

60개 청(종전 54개 청) 99명(+39.4%) 140명(+25.0%) 239명(+30.6%)

 ㅇ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공판에 적극 

반영한 결과,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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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2. 7.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범 2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평균 구형량 징역 11년),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되는 등(평균 징역 7.7년 선고, 

구형 대비 70.3%)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최고형 등 중형이 선고된 주요 전세사기 사례

□ ’숨진 빌라왕‘ 사건(인천지검, ‘24. 6.)

‣ 범행에 이용할 매도 주택과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물색한 후, 위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피해

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나눠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6억 7,39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기소 ► 1심에서 징역 10~15년 구형, 징역

7~12년 선고

□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인천지검, ’24. 2.)

‣ 무자본 갭투자자가 191명을 기망하여 1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5년 및 추징 115억원을 구형 ► 1심에서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원이 선고되고 공범들에게도 징역 4년~13년 선고, 항소심에서 주범 징역 7년으로 

감형되어 검찰에서 상고(’24. 8. 29.)

  ※ 항소심은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에 최초로 지급했던 보증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보증금 상환 자력 없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대법원에 상고 제기

□ 부산 원룸 9개동 전세사기 사건(부산동부지청, ’24. 1.)

‣ 부산 소재 원룸 9개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구속 기소하여 

징역 13년 구형 ►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 피해자 210명, 피해액 약 166억원

□ 세 母女 전세사기 사건(서울중앙지검, ’23. 7.)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하여 구속하고,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편취한 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후 주범에 대하여 징역 10년 

구형 ►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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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

에서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범죄집단으로 유죄 선고된 주요 전세사기 사례

 ㅇ 나아가 검찰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

대여자들 뿐 아니라, 전세사기 사범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하여 엄단하고 있다.

대출사기, 부당대출 등 금융범죄도 함께 기소한 사례

□ 오피스텔 27채로 대출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일당 기소(서울남부지검, ’24. 6.)

‣ 오피스텔을 무자본 취득하면서 ▲10채는 허위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약 2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 ▲15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세입자 1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34억원을 편취, ▲위 25채와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등 총 27채에 대하여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담보대출금 약 36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주택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차인 일당 13명을 기소(1명 구속)

□ 수도권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서울중앙지검, ‘24. 1.)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수도권에 지사 2개를 개설하여 범행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7명 중 3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 ► 1심에서 범죄집단성을 인정,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 선고, ’24. 7. 항소심에서도 범죄집단성을 인정  

 ※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원

□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 사건(부천지청, ’23. 12.)

‣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

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하고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

(이 중 검찰 인지 7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으로 기소 ► 1심에서 범죄집단성을 인정, 

주범에게 징역 14년, 공범에게 징역 3~7년 선고, ’24. 8. 항소심에서도 범죄집단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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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더불어 기존의 전형적 전세사기 수법 뿐 아니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

하는 전세사기 등 비전형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전담 검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이를 적극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통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이희찬 (02-3480-2260)

형사1과 담당자 검  사 조아라 (02-3480-2905)

□ 신탁된 아파트로 5년간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기소(전주지검, ’24. 7.)

‣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58억 7,030만원을 편취한 아파트 시공사 대표,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임대법인 운영자 등 전세사기 일당 10명을 기소(3명 구속)

□ 임대차 계약 승계 전세사기 사건(광주지검, ’24. 6.)

‣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때

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인 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8억 

1,450만원을 편취한 사범을 기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 ► 1심에서 징역 4년 6월 선고 

□ 전세사기범에게 25억원을 부당대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 기소(천안지청, ’24. 6.)

‣ 건물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매매

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2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그 

건물을 28명에게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억원을 편취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대부업자, 공인중개사 및 위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 대출한 금융기관 지점장과 그 일당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등 전세사기 일당 13명을 기소(2명 구속)


